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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

1. 제안이유

○ 디지털 기술 발달로 플랫폼ㆍ이동노동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 등이

급증하였으나, 이들은 고용관계의 불분명성 등으로 산업재해 위험에

노출된 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.

○ 이에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이 개정되어 기존의 특수형태근로종사

자 개념을 넘어 ‘노무제공자’라는 포괄적 개념이 도입되면서 이들에

대한 법적 보호 기반이 마련되었음.

○ 본 조례는 플랫폼ㆍ이동노동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고용

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기존 규정을

보다 구체화하여 이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노동환경

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규정을 구체화함(안 제9조의

2).

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










